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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3-45호               

 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 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
직 원 대리 ○○○

 2. 조치내용

 □ 직원에 대한 조치

   ◦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상 ‘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

위반’으로 대리 ○○○에 대해 주의 조치

 3. 조치이유

  가. 지적사항

  □ 임직원

 1.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

   ◦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3조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 

대리인이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

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

하여야 하는데도

    - (광주)광주문화신용협동조합 대리 ○○○는 20xx.xx.xx. 및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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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xx.x.xx. □□□(○○○의 장모)의 신규 예금 및 출자금 계좌 

개설을 대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장 없이 

□□□ 명의 예금계좌 등 ●건(거래금액 : ●●만원)을 개설하여 금융

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

  나. 근거법규

  □ 임직원에 대한 조치

   ㅇ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2조, 제3조, 제5조의2

   ㅇ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3조, 제4조의2

   ㅇ ｢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｣ <별표 3> I-1.


